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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합동감사결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해양수산부는 도서․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(어선)용기자재 무상 이동

수리․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수

산장비 임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‘어업용(어선)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’을 추진

(국비 50%, 지방비 50%)하고 있으며, 이에 울산광역시는 [표1]과 같이 최근 3년

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을 추진하였다.

[표1]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추진 현황

<단위 : 천원>

연  도
사업비

사업내역
계 국비 지방비

합  계 180,000 90,000 90,000

2015 60,000 30,000 30,000
부품교환 등 수리 19,400천원
인건비 16,640천원
여비 등 관리비 23,360천원

2016 60,000 30,000 30,000
부품교환 등 수리 29,145천원
인건비 17,160천원
여비 등 관리비 13,695천원

2017 60,000 30,000 30,000
부품교환 등 수리 28,210천원
인건비 17,680천원
여비 등 관리비 14,110천원

 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해양수산부의 “수산장비 임대사업집행지침”(이하 “사업집행지침”이라 한다)

에 따르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은 어선에 사용되는 소규모 부품의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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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을 1인당 1회 70천원, 연간 2회까지 무상으로 교체하되, 이를 초과하는 금액

은 수요자가 부담하고,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을 할 수

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어선 이동수리소 대행업체가 월별 어업용기자재 이동

수리소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지원할

수 없도록 한 엔진오일 등 오일류 교체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

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울산광역시는 2015년에 이동수리소 대행업체가 제출한 월별 정산내

역 중 오일류 교체(미션오일 등 5종 112개 2,360천원)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

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2] 어선 이동수리소사업 부적정 집행 현황

연  도 부적정 집행 내역 비  고

2015

ㅇ 오일류 5종 113개 2,360천원

 - 미션오일(88개) 2,200천원, 유압오일(21개) 105천원, 기어오일 

20천원, 감속기오일 30천원, 구리스 5천원

오일류는 

‘14년도까지만 

지원

 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주의] 어업용기가재 이동수리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산 시 사업내역 적정

성 확인 등 사업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

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


